
1. 개 관

본 고에서는 호주 출산율의 현황과 함의, 출

산율감소에대한다양한설명들을개략적으로

다룬다. 이러한설명들은출산결정에 향을주

는 거시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후

호주가족을지원하는주요정부정책들을소개

하고, 호주 내에서 시행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이러한결과와문헌조사

를토대로어떠한정책이출산결정에 향을주

는지를분석한다. 

2. 출산율, 인구구조와향후전망

거의모든OECD 국가에서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인구를지속시킬수있는수준인

(이하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인산모 1인당 2.06명이하수준으로내려

가고 있다. 한편 호주의 합계출산율은 1977년

도에 이미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내려갔으며,

1990년대이후에는산모1인당1.7에서1.8명의

수준에서 정체되어있다(〔그림 1〕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1901년

의 55~59세에서 오늘날의 78~83세로 증가하

여인구의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 〔그림2〕는

합계출산율, 기대수명, 해외이민 등의 요인에

대한구체적인가정을기초로ABS가예측한바

에 따라 2051년도의 예상 연령층 구조를 제시

하고있다(〔그림2〕참조). 

3. 저출산·고령화의함의

저출산·고령화의 양상은 고령인구를 지탱

할 수 있는 충분한 노동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낳는다. 아울러 주거, 보건, 레져, 교육

등 서비스 수요에도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고

령인구를보살피는주요행위자는가족임을볼

때 무자녀 가정과 가족 해체의 증가, 해외취업

을하려는청년층의증가는심각한노동력의부

족과 젊은 층의 세금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Rowland 2003, Qu & Sorian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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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자율, 자유등의가치가높아지는것과아동

에게 친화적이지 못한 사회 환경,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개념 약화 등이 향을 미쳤다는 논

의도 있다. 양육비용의 논의에 있어 많이 언급

되는것은많은국가들에서양육비용에대한부

담이주로여성에게지워진다는것이다.

몇몇연구는출산율에 향을주는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d’Addio and d’Ercole(2005)의

16개 OECD국가에 대한 연구와 Kogel(2006)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가족급여와 유급 육아휴가,

여성 고용율, 파트타임 고용 여성의 비율이 높

을수록 높은 출산율을 보이며, 반면 고용율이

낮을때와아동이모(母)의소득에부정적 향

을미칠경우낮은출산율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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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연기시키는 것

은지식의축적으로인한능률은증가시키게될

지모르나젊은층에의한주요기술혁신등은

기대하기어렵게만든다. 또한이민으로인구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보인다(McDonald and Kippen, 1999). 

4. 저출산에대한거시적설명

출산율을 감소시키는데 향을 미친 요인들

을 보면 피임기술의 발달, 생애주기의 변화, 파

트너십(혼인, 동거)의감소, 가족해체, 여성의재

정적독립성의증가등의요인등이있다. 특히

여성의출산시기가늦춰지는것은점차사회적

인 경향이 되고 있어 출산율에 큰 향을 주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경제체계의 세계화와 노동시

장의변화로인한불안정성이비정규직들을양

산하여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떨어뜨렸다고

분석한다(Kohler, Billari, Ortega 2001,

McDonald 2000a, 2001b, Saunders 2001). 이러

한불안정성은자녀양육을위한직간접비용에

직접적으로 향을미친다. 한편개인의자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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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ABC (여러 측정연도기준)

참고: ‘베이비붐’세대(1946~1966년 사이에 출생)는 도표상에서 별도의 색상으로 표시됐음. 2051년도 연령성 구조는 다음과 같
은 ABS ‘중간’가정들을 기초로 예측됐음. 2018년 이후 TFR은 1.7명, 2004~2005년 이후 이민을 통한 유입 인구는
110,000명, 2051~2052년 이후남성및여성의기대수명은각각 84.9세와 88.0세로 가정.

자료출처: ABS (1997), ABS (2005).

그림1. 합계출산율(호주, 1921~2004년) 그림 2. 호주인구의연령및성별구조, 실측 (1911년, 1961년, 2002년) 및예측 (2051년) 결과



2.8%에 달하여 OECD국가들 가운데 7위로 높

은편에속한다. 

6. 출산에대한인식

호주 가족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호주국민들은 그들의 주요가임시기에 이미 자

녀를두고있거나또는갖기를원하고있다. 남

녀모두이상적이라생각하는가족의평균인원

수는인구대체수준이상이었을뿐아니라그들

이예상하는장차가족인원수보다더많았다.

가족에대한바램과기대수준은안정적인수

입과고용, 일과가족에의시간배분등의여부

에 의하여, 보다 높은 연령층에게는 노화와 생

식능력약화등의문제에따라결정된다고볼수

있다. 또한 자료는 많은 이들이 자녀들에게 안

정감을줄수있는좋은부모의자질에대해많

은관심을가지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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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의가족정책

1) 가족급여

호주의 가족 급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

는것은가족세금혜택(FTB: Family Tax Benefit)

이다. 가족세금혜택파트A는자녀의수와연령

에따라지급되며, 파트B는편부모를포함하여

주요소득원을하나만가지고있는가족을보조

해주는 것이다. 그밖에도 자녀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과 육아공제(Child Care Tax

Rebate)로 육아비용을 보조한다. 또한 아동의

탄생이나입양에따른모성급여, 아동의예방접

종을권장하기위한접종수당도지급된다.

가족세금혜택의A파트는주택임차인에게보

조금을 지급하기도 하며, 세 쌍둥이 이상을 출

산한 가족에게 복수출산수당(Multiple Birth

Allowance)을지급하기도한다. 또한자녀가셋

이상인가정에게는대가족보조금을지급한다.

2) 부모급여(Parenting Payment)

부모급여는‘일하는 복지 프로그램 패키지

(Welfare to Work Package)’에따라2006년 7월

에변화를맞았다. 부모급여의수급대상자들은

그들의가장어린자녀연령이 6살이되기까지

급여를받는다. 부양의무를지면서수당에의존

하는 비근로자는 구직 노력의 의무를 진다. 편

부모이고주요부양자면서부모급여수급대상

자는가장어린자녀가8살이될때까지급여를

받을수있다. 

3) 자녀보육

자녀보육수당은허가, 또는등록된육아시설

을 사용한 시간에 따라 지급이 된다. 연소득이

$34,310(≒2,500만원)이하인 가구나 소득보조

금을 받는 가구에 대하여는 시간당 $2.96(≒

2,100원)시설 사용비가 지급이 된다. 추가적인

보조는육아공제로이루어진다. 

4) 모성급여(Maternity Payment)

모성급여는출산이나입양에따른 아의양

육을위해지급된다. 보통 $4,000(≒290만원)가

일괄적으로 지급되며, 둘 이상의 쌍둥이 출산

시에는 아동 수에 따라 지급된다. 급여를 위한

소득이나자산조사는없다. 2008년7월이후출

생하는아동에게는$5,000가지급될예정이다.

5) 양육 휴가(Maternity and paternity

leave)

호주에는 법적인 양육휴가는 없으나 12달을

근속한 근로자들에게는 52주의 무급양육휴가

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2004년에는34 퍼

센트의여성, 20 퍼센트의남성근로자가유급양

육휴가를받은바있다.

총체적으로볼때호주의가족에대한지출은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GDP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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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출산에 향을미치는요인들의비율및순위(남녀응답자구분)

자녀양육능력
여성배우자의어머니로서의자질
남성배우자의아버지로서의자질
사랑하는상대의유무
남성배우자의직업안정성
여성배우자의연령
배우자간관계지속의불확실성
인생의목적/의미부여
남성배우자의연령
남성배우자의안정된직업/경력
자녀에게남아/여아동생을만들어주는것
양질의보육서비스
자녀가배우자를기쁘게해줄것인가?
여성배우자의직업안정성
자녀가배우자관계에좋은 향을줄것인가?
주택구입/개조/이사능력
남성배우자의경력계발에필요한시간/노력
자녀가살아가기에적합한세계
여성배우자의안정된직업/경력
여가및사교활동을위한시간
여성배우자의경력계발에필요한시간/노력

남성 %
65
65
63
57
53
49
47
45
42
41
40
40
37
34
32
32
30
30
29
27
26

67
58
60
46
57
56
47
39
42
37
37
46
23
38
27
30
40
29
37
24
24

1
1
3
4
5
6
7
8
9
10
11
11
13
14
15
15
17
17
19
20
21

1
3
2
7
4
5
6
11
9
13
13
7
23
12
19
17
10
18
13
21
21

여성 % 남성 순위 여성 순위



정들을장려하는데노력을기울이고있다. 

8. 결 론

본 논문은 가임연령층의 증가, 경제번 , 상

대적으로 낮은 실업률, 모성 휴가시 높은 수준

의 대체임금, 아동 양육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가족지원, 높은 여성 취업률(특히 모의

취업률), 높은 육아시설 사용빈도, 여성의 파트

타임 직업의 높은 비율 등의 거시적 요인들이

출산율에기여함을보여준다.

호주의 경제번 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

녀를 양육하고 금전적, 감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족친화적환경을조성하고유지하는것

에대하여우려한다. 이는정책들이거시적이고

미시적인차원의요소모두를다루어야함을보

여준다. 나아가 아이를 갖기로 하는 결정은 한

부부의 결정이기에 현존하는 파트너십이 향

을미치기도한다.

요컨대정부는낮은출산율이단지자녀를원

치않음에서비롯되는것이아니라는것을인식

하고 통합적인 접근을 취해야 할 것이다. 호주

의출산율을높이거나최소한현재상황을유지

하기위해서는아이를키우는일이매우보람차

고행복한일이라는인식이확산되어야할것이

다. 이를 위해 부부는 안정적인 수입원과 안정

적인관계, 기술과좋은부모가될수있다는자

신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과 아울러 가족 친화

적인환경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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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트너십의중요성

<표 2>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혼인 및 동거

에 의한)파트너십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적절한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는 것과 관계의 불안정성이 있다.

이러한요인들은출산율에큰 향을미치는것

으로보인다(<표2> 참조). 

과거파트너십형성은사적인 역으로정부

개입의 여지가 없었으나 오늘날 싱가폴, 미국

등몇몇정부들이파트너십의질과안정성을향

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6년 호주 정

부도새로운가족법체계(Family Law System)를

수립하고 이혼 가정 지원 뿐 아니라 건강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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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자녀양육에따른스트레스와근심
최소한 1명 이상의아들/둘째아들
고가품구매여력
관계에대한과도한스트레스
나머지자녀에대한무관심
최소한 1명 이상의딸/둘째딸
다루기힘든자녀

남성 %
24
23
22
22
19
18
11

34
12
22
26
22
16
15

22
23
24
24
26
27
28

16
28
24
20
24
26
27

여성 % 남성 순위 여성 순위

자료출처: Weston et al. (2004).

자료출처: Birrell, Rapson, Hourigan(2004).

표2. 배우자와함께생활하는남성및여성의비율(1986년, 1996년, 2001년)

비율

남성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
53
71
77
79
79
39
67
77
80
79
78

15
43
62
70
73
75
27
57
70
73
74
73

13
41
59
66
69
71
24
53
66
70
71
70

여성

1986 1996 2001



1. 첫머리에

일본은현재세계1위인건강수명을2년정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의10개년전략으로<건강프론티어전략>을세

우고각종시책을추진하고있으며, 그중에서도

의료제도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생활습관병 대

책과개호예방을중점적으로전개하고있다.

「생활습관병 대책」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암

대책(5년생존율을20% 개선), 심질환대책(사망

율 25% 개선), 뇌졸중 대책(사망율 25% 개선),

당뇨병대책(발생율20% 개선) 등이며, 「개호예

방의추진」의궁극적인목표로서는

❶(현재는건강하다할지라도) 要支援·要介

護상태1)가될우려가있는노인이개호보

험의 要支援 상태로 이행되는 것을 20%

방지하도록노력하고,

❷현재 輕度(要支援·要介護1)의 대상자가

보다 중증인 要介護2로 이행되는 것을

10% 방지(重症化예방) 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일본정부는국민각계층을대상

으로각각중요성이높은시책을중점적으로전

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창 일할 청장년층을

대상으로지역과직장을통해서3대死因(암, 심

질환, 뇌졸중)과 당뇨병에 대하여 식사 교육을

포함한종합적예방대책을추진함과동시에, 정

신 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또한, 여

성층에대하여는여성의암긴급대책을, 고령층

에대하여는개호예방10개년전략을각각추진

한다.

2. 생활습관병대책

1) 생활습관병의현황

일본에서는 생활습관의 변화와 고령자의 증

가등으로인하여생활습관병의有病者및豫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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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습관병 대책과 介護豫防 추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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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 옥
일본국립보건의료과학원

1) 개호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 가의 필요도에 따라 개호인정심사회에 의한 요개호(요지원)인정을
받게되어있으며, 인정은 요지원1, 요지원 2, 요개호1, 요개호2, 요개호3, 요개호4, 요개호5의 7계급으로나누어진다. 각 계급별
로이용할수있는서비스의수준및월이용한도액등의차이가있다.




